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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 “금품·선물 등 신고 당부”…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 상담·접수
 - 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적 예방조치 강화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

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

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17.∼2.15.)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

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

기관도 설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2023년 명절 점검 시 적발 사례≫

✔ A도청 소속의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회비에서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을 구매하여 상급자에게 제공

✔ B군청 소속 공무원이 보조금 사업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명절선물 명목으로 40만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를 요구하여 수수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하다.”라며,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행동강령과
책임자 과  장 이항노 (044-200-7671)

담당자 사무관 이종윤 (044-200-7677)

     

http://www.korea.kr

